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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정

2018 – 3105  신문윤리강령 위반   

서울신문       발행인  김  영  만 

주 문

  서울신문(seoul.co.kr) 2018년 1월 25일자(캡처시각)「[단독] 칼들고 “죽인다” 

협박한 이웃…칼준 경찰」이라는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서울신문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캡처시각 18. 1. 25. 13:33>

 『[단독] 칼들고 협박한 이웃…집 보내고 흉기 돌려준 경찰

  입력 : 2018-01-24 22:26  수정 : 2018-01-25 07:57

  경찰이 3년간 지속된 이웃 간 층간 소음 문제로 빚어진 갈등을 제대로 중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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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고 ‘흉기’까지 등장한 위험한 상황도 ‘귀가 조치’로 마무리하는 등 허술한 

대처로 일관해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서울 송파경찰서와 피해자 측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10시쯤 서울 송파

구의 한 아파트에서 위층에 사는 A(30)씨의 가족과 아래층에 사는 B(54)씨 사이

에 시비가 붙었다. B씨는 “죽여버리겠다”며 A씨의 집으로 들어가려 했다. “칼로 

찌르겠다”며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파경찰서 신천파출소 소속 경찰은 B씨의 행동을 저지하

며 중재를 시도했다. A씨는 경찰에게 B씨를 입건해 수사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

나 경찰은 “출동이 밀려 있다”, “내일 얘기하는 게 체포하는 것보다 더 낫다”, 

“날이 밝으면 이야기해보겠다”고 말한 뒤 B씨를 집으로 돌려보냈고, 곧바로 철수

했다. 이날 흉기를 들고 윗집을 찾아온 이유에 대해 B씨 측은 “홧김에 겁주려고 

칼을 휴대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에게서 빼앗은 흉기를 아

파트 경비실에 맡기며 “B씨에게 돌려주라”고 했다고 한다.

  A씨는 B씨가 흉기를 들고 와 위협한 것이 형법상 ‘특수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고 

경찰에 거듭 수사를 요청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4일 B씨의 집을 다시 찾았지만 

B씨와 연락이 닿지 않았고, 곧바로 돌아갔다. 그러자 A씨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사건이 있었던 지난 1일 오후 10시 이후 신천지구대의 근무일지 확인에 나섰다. 

확인 결과 일지에는 “아랫집과 윗집이 다시 얘기하기로 했다”는 사건 종결 기록만 

적혀 있었다. B씨가 흉기를 들고 A씨를 협박했다는 내용은 발견되지 않았다.

  당일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당시 B씨가 칼을 소지했지

만 휘두르지 않았고, 협박하는 것도 듣지 못해 사건 일지에 적지 않았다”면서 

“이런 사건에서 가해자를 바로 체포하고 제압할 수도 있지만 위·아래층(A씨 측과 

B씨) 사이에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이 오래 지속돼 왔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장

을 제출하면 조사에 있는 그대로 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A씨 가족과 B씨 사이의 악연은 3년 전부터 계속돼 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가 술에 취할 때마다 윗집에서 소음이 발생한다며 쇠망치 등으로 천장을 때

리고 소음을 유발해 왔다”면서 “무서워서 이사할 새집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보복을 당할까 봐 고소하는 것은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B씨 측은 

“당시 소음 유발에 스트레스가 쌓여 폭발했다”면서 “우발적인 행동을 한 것에 대

해 반성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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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125010013&wlog_sub=

svt_006>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경찰이 이웃 간 층간 소음 문제로 빚어진 갈등을 제대로 중재하지 

못하고, ‘흉기’를 소지한 사람에게 흉기를 돌려줘 논란이 일고 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런데 원래 제목은「[단독] 칼들고 협박한 이웃…집 보내고 흉기 돌려준 경

찰」이나 이를 뉴스스탠드에 올리면서「[단독] 칼들고 “죽인다” 협박한 이웃…칼

준 경찰」로 바꿨다. 마치 경찰이 협박한 사람에게 칼을 건네준 것처럼 오해할 

여지가 생긴 것이다. 

  위 보도는 편집자의 고의성이 없다고 할지라도, 잘못된 제목으로 독자를 혼동

케 함은 물론 경찰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마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년 3월 14일

한 국 신 문 윤 리 위 원 회

위 원 장 김 용 담

위 원 정 숭 호

장 명 국

박 재 현

장 인 철

김 규 식

강 희

하 윤 수

김 영 모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125010013&wlog_sub=svt_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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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 신문의 표제는 기사의 요약적 내용이나 

핵심적 내용을 대표해야 하며 기사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는 안된다.

박 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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